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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문헌을 활용한 교통약자의 유형별 정의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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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들어 교통약자(장애인․노약자․임산부․

유아 등)의 이동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한 국가

 심과 응이 두되고 있다. 국가  심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2009년 교통약자 이

동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 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교통약자의 수 은 2008

년 말 재 1,212만 명 수 으로 체인구의 약 

24.4%
1)
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1,201만 

명과 비교해보면 한 해 동안 약 10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교통약자의 격한 증가에 발맞추

어 향후 교통약자 이동시설 개선을 해서는 교통

약자의 다양한 유형과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망

을 측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교통약자의 기본개념

국내｢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

약자를 장애인․고령자․임산부․ 유아를 동반한

자․어린이 등 생활을 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

을 느끼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넓은 의미의 

교통약자를 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동에 불편

을 느끼는 자는 매우 주  기 이 용될 수 있

어 그 범 가 모호한 이 있다.

국외에서는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the transportation poor’, ‘the mobility 

handicapped’ 등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다.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은 보행자와 

1) 국토해양부(2010), 200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인용한 것이며,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유아 동반자를 종합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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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 등 별 장애인 황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수(2008)

자 거 이용자, 장애인, 고령자, 부녀자  어린이 

등을 의미한다.

‘the transportation poor’는 교통과 자가

용의 이용에 배제되어 이동성의 확보가 불가능한 

소득층을 포함한 사회  그룹을 일컫는 말이었

던 것이 차 신체 , 제도 , 사회  이유에 의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 즉 고령자, 신체장애

인, 유아,  소득자, 인구 과소지역주민 등까지 

포함하는 포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the mobility handicapped’는 신

체  이유에 의한 이동제약 그룹을 의미하며, 통상 

고령자와 장애인만을 한정하는 의미이다.

이 듯 국내외 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통약자

에 한 의미는 의 , 의 으로 다양하게 사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 부터는 교통약자의 의미를 의  측면의 

신체  교통약자와 의  측면의 경제   지역

 교통약자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신체  교통약자의 범 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유아를 동반하는 자 등이 포함 될 수 

있다. 경제  교통약자의 범 에는 자가용 미소

유 소득층이 상에 포함되며, 지역  교통약

자의 범 에는 교통서비스가 부족한 인구과소지

역, 농어  도서․벽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교통 약자를 상시 약자와 일시  약자

로 구분할 수 있다. 상시약자에는 장애인과 노환으

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행이 곤란한 고령자와 일

반 인 보행 시설물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거나 보행이 곤란한 고령자와 일반 인 보

행 시설물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

는 어린이들이 있다. 일시  교통약자에는 임산부, 

부상자 등과 같은 신체 인 요인을 가진 장기 일시 

교통약자와 짐을 들거나 ․유아를 동반하여 행

동이 자유스럽지 못한 단기 일시 교통약자로 나

어 볼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목 지 

확인, 경로 확인, 교통수단 선택 등이 곤란한 외국

인 등이 포함된다.

2. 교통약자 유형 1 : 신체  교통약자

1) 신체  교통약자의 개념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 ․정신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는 사

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때 

신체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 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  장애라 함

은 정신 지체 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를 말한다.

1998년 장애인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2005년 조사 결과 체 장애인의 79.4%정도만 

장애인으로 등록한 상태로 등록된 장애인보다 더 

많은 장애인을 상으로 본 연구의 향후 계획을 수

립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른 2008

년 말 재 국내 장애인 황은 약 225만 명으로 

국 등 별 장애인 황은 <그림 1>과 같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선척 인 장애인의 수는 

차 감소하지만.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후천  장애

인의 수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 장애인

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 고령자

고령자(노인)의 범의는 법규에 따라 다르게 정

의하고 있는데, ｢고령자고용 진법시행령｣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며,  고령자



김태호․이수일․박 태․이수범

교통 기술과 정책, 제9권 제1호, 2012년 2월 51

연도
고령자수

(명)

년 비증감

(명)

증감률

(%)

2008 5,069,273 - -

2009 5,247,833 175,560 3.52

2010 5,413,718 165,885 3.16

2011 5,595,850 182,132 3.36

2012 5,802,695 206,845 3.70

2013 6,025,516 222,821 3.84

2014 6,244,054 218,538 3.63

2015 6,448,554 204,500 3.28

주 1: 2008년도말 기  65세 이상 인구 황을 기 으로 통계

청 장래인구 추계결과의 65세 이상 인구성장률을 용

하여 추정

자료: 2009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국토해양부, 

2010.

<표 1> 고령자 인구 추계            (단  : 명,%)

를 50세 이상 55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과 ｢국민기 생활보장법｣에서는 65

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

법｣에서는 노령 연  여 상자로 60세 이상 노

인으로 하고 있다.

1956년부터 UN에서는 선진국의 고령화 정도

를 정하는 기 을 65세로 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

서도 세계 다수의 국가와 UN에서 사용하는 기

인 65세를 고령자의 기 으로 정한다.

국내의 2008년 65세 고령자 인구는 약 527만 

명으로 체인구의 10.4%로 국내는 이미 고령화 

사회2)에 진입하 다. 이는 2008년 비 4.27% 

증가 한 것으로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의하면 

2026년에는 고령자 인구가 체 인구의 20%이

상이 되어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망된다.

(3) 임산부와 유아를 동반한자

임산부는 임부(姙婦), 산부(産婦)를 아우르는 

말로 임산부 에서 실제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임

신 연령을 넘는 임산부들을 교통약자로 분류한다.

｢ 유아보육법｣에서는 유아는 6세 미만의 취

학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인구통계 자료에

서는 5세 계 별 인구 자료가 발표되고 있으므로, 

인구통계 자료를 쉽게 활용하기 해 0~4세의 어

린이를 유아로 간주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지속 으로 펼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N2009년 세계 인구 황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합계 출산율은 1.22명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므로 계획 기간 내에는 

임산부와 유아를 동반한 자의 수는 감소할 것으

로 추정된다.

(4) 어린이

어린이에 한 정의는 용하는 법에 따라 다르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  리법｣에서는 ｢어린이 

놀이기구｣를 만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과 리에 한 규칙｣에서

는 용 상이 되는｢지역｣을 유치원․ 등학교로 정

하고 있어 12세 이하인 자를 어린이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

세 이하인 자로 정의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에

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로, ｢아동복지

법｣에서는 ｢아동｣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 5세부터 9세까지의 아이를 교

통약자 어린이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2008년 말 

인구 황 기 으로 국내 어린이수는 약281만 명

으로 향후 차 감소하여 2015년에는 215만 명

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2) 신체  교통약자의 황과 측

국토해양부의 교통약자의 황  서울시 등 7

 도시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을 조사한 

200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2008

년 말 기 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을 포함

한 교통약자 수는 <표 2>와 같이 체 인구의 

2)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

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

(Post-aged society)혹은 고령사회라고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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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5~9세)

․유아

동반자

인구

(천명)
12,116 1,478 5,069 475 2,806 2,290

총인구

비

(%)

24.46 2.98 10.23 0.96 5.67 4.62

교통약

자 비

(%)

100 12.17 41.84 3.92 23.17 18.90

주 1 : 교통약자인구의 복산정을 피하기 하여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제외함

주 2 : 출생인구에 태아 이상의 출생인구를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임

자료 : 장애인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수(2008)｣

      고령자 :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 황(2008)｣ 65세 이상

      임산부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출생아수

      어린이 :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 황(2008)｣ 5~9세

      유아를 동반한자 :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 황(2008)｣

0~4세

<표 2> 총인구 비 교통약자 구성 비율(2008년 말)

소득

수

교통비 

지출

교통

비용

개인교통

비용

교통

비 (%)

하  

10%
97,581 47,981 49,690 49.2

하  

50%
284,991 62,622 222,369 22.0

상  

10%
622,479 99,102 523,377 15.9

자료 : 통계청, ｢통계DB｣, 2009

<표 3> 소득수 별 교통비 지출      (단  : 원,%)

24.46%인 약1,211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향

후 고령자  장애인수는 증가한 반면 어린이, 

유아 동반자 수는 감소하 다. 여기서 주목할 은 

교통약자 에서 고령자(65세 이상)가 약507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41.84%)을 차지하고 

2007년 비 가장 높은 증가율(4.27%)을 나타

냈다. 이는 2007년 건설교통부의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계획｣에서의 2011년 체 인구 비 교통

약자 추정 약1,186만 명 비 25만 명을 과하

음을 보여 다.

2. 교통약자 유형 2 : 경제  교통약자

국내는 경제  교통약자에 한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기 수 자에게도 교

통부문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  

교통약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해서는 자가 교

통수단을 운 할 수 없는 소득층, 표 으로 정

부에서 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국민기 생활

보장수 자로 한정 하는 것이 하다고 단된다.

통계청 조사결과, 2007년도 도시가구는 교통비

로 월평균 28.2만원을 지출하 고, 가계 소비지출

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 은 12.02%로 식료

품비(25.2%), 기타 비용(17.2%)에 이어 3 를 차

지하고 있다. 한상용(2009)의 연구결과, 1995~ 

2007년 가계 소비지출은 72.8% 증가한 반면, 교

통비 지출은 9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교통

비 지출이 도시 근로자가구에 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동 기간 동안 상  소

득계층에서의 교통비 지출은124.8% 증가한 반

면,  소득계층의 경우 143.4% 하  소득계층

에서는 127.6% 증가하여 교통비 지출이 고소득 

계층보다는 ․ 소득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통비 지출은 교통(버스, 지하철  철, 

택시 기차 등)과 개인교통(자동차 구입  유지비

용, 오토바이, 자 거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득수 이 낮을수록 총교통비 지출은 감소하고, 

체 교통비 지출  교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교통약자 유형 3 : 지역  교통약자

지역  교통약자란 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긴 배차간격과 은 운행 횟수로 불편을 겪는 사람

을 말한다. 표 인 지역  교통약자는 농어 지

역의 벽․오지 지역주민을 들 수 있다.

‘교통취약지역’이라는 용어는 개발지역에 비해 

상 으로 교통 서비스의 이용 기회가 어 

교통서비스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지역을 구분

하기 한 용어일 뿐 법 ․행정  용어는 아니다. 

따라서 지역  교통약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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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증감률

(‘95~’05)

국 44,609 46,136 47,279 6.0

일반도시

지역
29,942 30,861 31,614 5.6

도농

통합시
9,804 10,806 11,642 18.7

군 5,204 4,920 4,482 △13.9

자료 : 인구 도지역 교통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한국교통

연구원, 2008

<표 4> 지역별 인구 규모변화        (단  : 천명)

<그림 2> 교통취약지역의 교통 악순환

지역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증감률

(‘95~’05)

국 5.9 7.3 9.3 3.4

일반

도시지역
4.3 5.5 7.2 2.9

도농

통합시
7.3 8.6 10.3 3.0

군 12.8 16.4 21.4 8.6

자료 : 인구 도지역 교통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한국교통

연구원, 2008

<표 5> 고령인구 비  변화 추이       (단  : %)

해서는 교통 취약지역(벽지명령노선)을 운 하고 

있는 농어 의 군 지역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농어 버스가 주로 운행하는 군지역의 인구 황

을 보면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인구 도가 매우 낮

은 상을 보이고 있다. 벽․오지 지역은 <표 4>, 

<표 5>와 같이 인구규모가 차 감소하고 주민연

령의 고령화로 교통약자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추

정된다.

교통취약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 도가 

히 낮으며 인구 규모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

세이다. 한 개인의 이동권 확보를 해서 자동차 

보유 수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자

동차 보유율의 증가는 교통수단의 수요 감소

로 이어졌고 나아가 교통 공 의 양 ․질  

하로 이어져 교통 이용자의 불편으로 귀결

되고 있다. 정부가 벽지명령 손실보상 등 재정지원

을 하고 있으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한정 인 

배차로 필요시 이용할 수 없는 단  등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낮다. 이로 인해 거주민들은 다시 

이동권 확보를 해 자가용 보유를 늘리면서 다

시 교통수요의 감소로 이어지는 반복  악순

환이 지속되고 있다.

Ⅲ. 결론  시사  도출

지 까지 교통약자의 개념과 장래 망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황분석 결과를 근거로 교통약자 

이동 특성  사회경제  의미에 하여 살펴보도

록 하겠다.

1984년 UN에서 제정한 인권헌장에 의하면, 

이동은 인간의 권리이다. OECD(1998)에서는 

“이동은 집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기본

인 근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람은 이동을 통해 새로운 문물과 정보를 받아

들이며, 생계를 한 쇼핑도 하고, 친구와 친지를 

만나고, 삶의 공간을 확 해 나간다. 

이동 자체가 인간의 외로움을 치료해  수 있

으므로 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은 구에게든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교통약자는 이동의 즐거움이 없어

지며,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의 기회도 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첫째, 경제활동 연령의 교통약자는 경제  활동

을 필요로 하지만, 간혹 직업을 구하여도 이동이 

제약을 받는 경우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기도 한다. 

결국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교통약자들은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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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을 받아 정부와 사회에 불만을 갖게 되

고 사회변 을 한 시 를 주도하여 사회  비용

을 부담시키고 사회불안요소를 일으키게 된다.

둘째. 신체  교통약자는 심신의 상태가 일반인

에 비해 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편이어서 독립 인 보행이 불편하거나, 휠체

어에 의존하는 일이 많다. 휠체어는 노면이 평탄하

지 못하면 이동하는 것이 힘들고, 자력에 의해 움

직이지 못하는 경우, 군가가 도와주어야 이동이 

가능하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군가

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조남권(2003)의 연구에서도 고령자는 신체

인 노화로 인해 지각활동이 느리고, 보행이 불편하

다. 특히 굴신운동이 어려워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높은 곳에서 내리는 활동이 매우 불편하다. 이에 

따라 계단을 기피하게 되며,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곳은 이동이 어렵다. 시력이 퇴화하여 이동  교

통수단의 근을 인지하기 어려워 사고의 험도 

높은 편이다.

고령자인 경우 경제  활동은 낮지만 자유시간

이 많다. 그 지만 고령자는 신체 인 노화로 인해 

외출 빈도가 감소함으로써 삶의 즐거움이 감소하

게 된다. 특히 사회와 거리감이 커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자살과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쉽다. 거

동이 불편하여 집안에 고립된 고령자는 가족과 친

족, 사회 사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며 결과 으로 

사회  비용3)을 증 시키게 된다.

한 교통수단이 보장될 경우 노인들은 필요

한 서비스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자원 사 단

체를 포함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여 자아실 이 가능하게 되고, 그로 인한 자

립과 존엄성을 유지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농어  지역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빠

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수요도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군 지역에서는 은 

층이 도시지역으로 이주하고 이동빈도가 은 고

령자들은 계속 거주하는 상을 보이면서 버스운

송사업 경 악화로 인한 서비스 공 이 으

로 부족하게 되는 악순환 고리가 생기고 있다. 농

어  지역 주민들을 한 지역  교통약자를 한 

재정지원정책은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함께 

농어  지역 균형 발 이라는 국가 정책 추진 상에 

있어서도 매우 요한 정책상의 의의를 가진다.

이동과 같은 교통기능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가

장 기본 인 요소로서 통신기능과 함께 근성에 

있어 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 기능에 따라 모

든 사람이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다. 신체 ․경제 ․지역 인 이유로 이동에 제

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데 교통약자이동편의 제공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

에 하나이다.

지 까지 살펴본 교통약자의 다양한 유형과 장

래 망을 활용하여 향후 교통약자 편의시설에 

한 실태조사에 연계를 한다면 할 것으로 단

된다. 한, 교통약자의 유형  정의에서 다소 차

이가 있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실태조사(설문 

 장조사)에 반 한다면, 한정된 재원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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